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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3 부

결

사       건 2017허3577  등 효(특)

원       고 일 크 주식회사

       고 주식회사 청

변  종 결 2017. 11. 10.

 결  고 2017. 12. 8.

주 문

1. 특허심 원이 2017. 4. 24. 2015당4203  사건에 여  심결  특허 

1536975  명  청구범  1 내지 6항, 8 내지 10항에  부분  취소 다.

2. 소송 용  고가 부담 다. 

청 구 취 지

주 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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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유

1. 기초사실 

 가. 이 사건 심결  경

  1) 고는 2015. 8. 10. 원고를 상  특허심 원에 ‘아래 나. 항 재 원고  특허

명(이  ’이 사건 특허 명‘이라 다) 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 통상  지식  

가진 사람(이  ‘통상  자’라 다)이 행 명 1 내지 5에 해 쉽게 명   

있는 것이어  각 그 진보 이 부 므  그 등 이 효  어야 다’는 취지  

효심  청구 다.

  2) 특허심 원   사건  2015당4203  심리  다  2017. 4. 24. ‘이 사건 특허

명  청구항 1 내지 6  청구항 8 내지 10에 재  명(이  각 청구항  번 에 

라 ’이 사건 ○항 명‘이라 고, 이들  통틀어 ’이 사건 각 명‘이라 다)  

행 명 1에 행 명 2 는 5를 결합함 써 용이 게 도출   있어 각 그 진보

이 부 지만, 이 사건 7항 명  그 진보 이 부 지 않는다’고 단 여 고  

심 청구를 일부 인용 는 심결(이  ‘이 사건 심결’이라 다)  다.1) 

 나. 고  이 사건 특허 명

  1) 발명의 명칭: 닥 구조  내부   장   그 시공 법

  2) 출원일/등록일/등록번호: 2015. 3. 10. /2015. 7. 9./ 10-1536975

  3) 특허권자 : 피고

  4) 청구범위 

【청구항 1】 건  각  닥 구조  내부  를  닥 구조  내부  

1) 고 역시 이 사건 심결  자신  심 청구를 각  이 사건 7항 명 부분에 여 이 법원 

2017허4129  심결취소  소를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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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(100)에 있어 (이  ‘구 요소 1’이라 다), 상  닥 구조  이루는  

크리트  상에  외부   가능 게 연장 가 는 연결 (110)(이  ‘구

요소 2’라 다); 상  연결  내  단부에 상향 굴 게 연결 고 상   

크리트  상에  는 포 크리트  내에 함  분  출시킬  있

게 다  1  통공들이 통 는 천공 연결 (120)(이  ‘구 요소 3’이라 

다); 상  천공 연결 부   는 상  포 크리트 에 는 높

이를 가지고 연통 게 연장 결합 고 상  포 크리트  내에 함  분  출

시킬  있게 다  2  통공들이 통 는 천공 연장 (130)(이  ‘구 요

소 4’라 다);  상  천공 연장   상  천공 연결  내에 끼워  상  포 크

리트  타 시 상  2  통공들  상  1  통공들  막아 상  포 

크리트  이루도  타  상  포 크리트가 나가는 것  지   있게 

폐쇄 고, 상  포 크리트 이 양생  이후 부가 단  상태  상  2  

통공  상  1  통공이 개 게 상  천공 연장  상  덮도  끼워  상

 포 크리트  에  는 근 크리트  이루도  근 크리트를 

타 시 상  천공 연장  상  단부를 막아 타  상  근 크리트가 상  천공 

연장  상부를 통해 나가는 것  지   있게 폐쇄 는 (140)(이  ‘구

요소 5’라 다);  포함 는 닥 구조  내부   장 .

【청구항 2】 1항에 , 상  , 상  천공 연장   상  천공 연장  내부

에 삽입 어 상  2  통공  상  1  통공들  막아 폐쇄 도  는 삽

입 부;  상  삽입 부  상  단부에 일체  어 상  천공 연장  상  

단부를 막아 폐쇄 도  는 덮개부; 를 포함 는 닥 구조  내부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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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.

【청구항 3】 2항에 , 상  삽입 부는  단부 부   높이에 어도 

나 이상  단 이 는 닥 구조  내부   장 .

【청구항 4】 1항에 , 상  천공 연장  상  천공 연결  상 에 일체  연장 

는 닥 구조  내부   장 .

【청구항 5】 1항에 , 상  닥 구조  면 욕조실 닥인 것  포함 고, 상  

면 욕조실 닥  이루는 상   크리트  동일  고  같거나  낮게 

슬라 다운 어 는 닥 구조  내부   장 .

【청구항 6】 1항에 , 상   크리트 과 상  포 크리트  사이에 

이   고, 상  연결  상  포 크리트  상면 부  

 높이만큼 이격시  지지 고    지지 ; 를  포함 는 닥 구

조  내부   장 .

【청구항 7】 ( 재 생략)

【청구항 8】 1항  닥 구조  내부   장 를 시공 는 닥 구조  내부 

  장  시공 법에 있어 , (a) 상   크리트  상에  상  천공 연장

이 연장 결합  상태  상  1  통공  상  2  통공이 폐쇄 게 상  

이 끼워진 상  천공 연결  상  연결  통해 외부   가능 게 

연결 도  는   가 는 단계; (b) 상   크리트 상에 포 크리

트를 타 여 상  천공 연장 에 는 높이  상  포 크리트  는 

단계; (c) 상  포 크리트 이 양생  이후 상  천공 연장  상  단부를 통해 

상   인출 여 상  1  통공  상  2  통공이 개  상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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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) 술 야 

  본 발  바닥 조물 내  배수 배   및 그 시공 방법에 한 것 , 좀  

하게는 건물  각  바닥 조물 내에 함  수 들   배출할 수  하는 

바닥 조물 내  배수 배   및 그 시공 방법에 한 것 다(문단번호 [0001]). 

 나) 배경 술 및 문제점

  한 , 포 크 트   초 크 트  에 타  포 크 트가 양생  

후에  저 에 존하는 수  계 하여 존 할 뿐만 아니라 타  감  형  않

는 조 바닥  등  해 조 저 에 형  결  등  수  적  어 다

량  수  함  태  하게 다(문단번호 [0005]).  

  라 , 포 크 트 에 함  수 들  적  건조 가 높  벽체 등에 해 

적  스 들어 져나가  벽체나 벽체 타  에 곰  피게 하거나 벽체에 

착   가 나 벽  등  염시  주거 환경  악화시키는 주  원  고 다(문

단번호 [0006]).  

상  천공 연결  상  단부에 끼워지도  상   부를 단 는 단계;  

(d) 상  부가 단   상  천공 연장  상  단부에 끼워 상  천공 연

결  상  단부를 폐쇄  상태  상  포 크리트  에 근 크리트를 타

여 근 크리트   단계;를 포함 는 닥 구조  내부   시공 법.

【청구항 9】 8항에 , 상   크리트 상에 이  고, 상  연

결  가  단계에 ,  지지 를 이용해 가 는 상  연결  상  

 높이만큼 상   크리트 상면 부  이격 고 시키는 닥 구조  내부 

  시공 법.

【청구항 10】 8항에 , 상  연결 이 벽체를 통 며 외부   가능

게 연장 가 도  는 닥 구조  내부   시공 법.

  5)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



- 6 -

도 1

도 3

도 7

 다) 해결하 는 과제( 적)  

  한 문제점  해결하  한 본 발  적 , 건물  각  바닥 조물 에  특

히, 습식 화 실 바닥 조물  루는 포 크 트  내에 함  수   배출할 

수  하는 바닥 조물 내  배수 배   및 그 시공 방법에 한 것 다(문단번호 

[0008]).  

 라) 주   및 체적  내

  포 크 트  형  단계(ST20)에 는,  7에 시한 바  같 ,  초 크 트

(20) 에 포 크 트  타 하여  천공 연

(130)에 는 높   포 크 트 (3)

 형 한다(문단번호 [0054]).

  , 밀 (140)  끼워   천공 연 (130)

  단 가 타  포 크 트에 해 매

 않고 노출  태  하  한다(문단번호 

[0055]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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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8

도 10도 9

  밀  하  절단 단계(ST30)에 는,  8에 시

한 바  같 ,  포 크 트 (3) 양생 후 노

출   천공 (130)   단   밀

(140)  출하여  (141) 에 형  

절단 (145)  라  하  절단해 내  

한다(문단번호 [0056]).

  

무근 크 트  형  단계(ST50)에 는,  9 및  10에 시한 바  같 , 하 가 절단

  밀 (140)  (141)  다시  천공 연 130)   개방 단 에 

끼워  밀 (140)  개 (142)가  천공 (130)   개방 단  어 폐  

태   포 크 트 (3) 에 무근 크 트  타 하여  무근 크 트 (4)

 형 한다(문단번호 [0057]). 

  그 다 , 무근 크 트 (4) 에 타  등  해 타  감 (5)  형 하여 화 실 

바닥 조  하  한다(문단번호 [0058]). 

  처럼, 본 실시  바닥 조물 내  배수 배  시공 방법  해 바닥 조물 내  배

수 배  (100)  시공함 , 초 크 트(2) 에 포 크 트 (3)  형 하는 

과정에  타  포 트 트가 천공 연결 (120) 및 천공 연 (130)에 형  제2 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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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) 술 야

  본 발  아 트  같  다 주거  건물  조실에 한 것 , 특히  

조실  발생하는  감 시키  해 하는  배수 배  시스  형

하  하여 조실  초 크 트 바닥 전체 또는 배  과하는  거실

나 방 등  초 크 트 바닥보다 낮게 형 하고,   배수 배  시스  

하  한 초 크 트 바닥에 하수  배출하  한 바닥 배수   함  

조실   배수 배  시스  하  한 충 한 공간  확보하고 조실

 시공과정에  초 크 트 바닥에 수가 고 는 것  방 하 , 조실 시공 후 

타  갈라  틈 나   스 드는 바닥  하수가 감  내 에 스 들어 배출

 않고 어 악취가 발생 는 것  방 할 수 는  배수 배  시스  하  

한 조실 시공방법 및 그 조실  제공한다.

 나) 배경 술

  그러나, 종래   배수 배  시스  초 크 트 바닥  형 한 후, 빗물 등  

수 공(131)들 및 제1 배수 공(121)들  해 거나 무근 크 트 (4)  형 하

는 과정에  타  무근 크 트가 천공 연 (130)   개방 단  해 는 

것  방 하여 배수연결배 (110)  해 포 트 트 (3) 내에 함  수  배출 가

능한 형태  시공할 수  함과 아 러 종래 초 크 트(2) 내 에 배수연결배  

가 함에 라 나타나는 바닥  강  저하  방 할 수 는 효과  가 게 다(문단

번호 [0059]).

 다. 행 명들2)

  1) 선행발명 1(갑 제4호증)

  2015. 2. 2. 공고  등 특허공보 10-0981324 에 게재  ‘ 상  시스

   면욕조실 시공 법  그 면 욕조실’에  명 , 그 주요 

내용  아래  같다.

2) 행 명들 에는 그 실질이 고안 는 카탈 그에 나타난  사항도 있지만, 편 상 이들  모

 ‘ 명’이라고 부르 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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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조실에 수가 고  경   내  전에는 그  고여 게 므  고 물

 어 악취가 발생할 수 다는 문제점  었다(문단번호 [0011]).

  초 크 트 바닥  방수처 한 후  배수 배  시스  하고 타  같  

감  타  하여 감 공  실시하고 나, 조실 시공 후 거주  

에 타   틈 나 타    바닥  하수가 감  내  스 들거

나,  배수 배  시스  하는 수  또는 배수  어 하수나 수  누수

가 발생할 경  그  감  에 스 들게 고, 여 에  적체  하수 또는 수는 

시간  경과하  게 어  해 조실에 악취가 발생하고,  조실  항

 습한 태  어 거주  건강에 악 향   수 다는 문제점  었다(문단번

호 [0012]).

 다) 해결과제

  본 발  조실  초 크 트 바닥 전체 또는  배수 배 시 하수 과 수

 는  거실 나 방 등  초 크 트 바닥보다 낮게 형 하는 다  슬

라브 공법  하여 조실  초 크 트 바닥  형 함   배수 배  시

스  할 수 는 충 한 공간  확보할 수  하는 것  적  한다(문단번호 

[0013]).

  또한, 다  슬라브 공법에 해 조실 전체 또는  낮게 형 함   

배수 배  시스  하수  또는 수  매 한 감  높  확보할 수  하여 

바닥 감 공 후  충격에 해 하수  또는 수  는 것  방 하는 것  

다  적  한다(문단번호 [0014).

  또한, 다  슬라브 공법  하여 형  초 크 트 바닥에 배수   매 함

 공  조실  초 크 트 바닥 에 고 는 빗물 나 수 등  효과적

 배출할 수  하는 것  또 다  적  한다(문단번호 [0015).

  또한, 초 바닥 배수   함  방수처  초 크 트 바닥  

감 에 스 든 하수나 배수  또는 수  발생  누수가 감  내 에 고  않

고 배출  수  하는 것  또 다  적  한다(문단번호 [0016).

 라) 주  내

  4는 본 발 에  다  슬라브 공법에 해 형  높 가 낮  조실 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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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 4] 다운 슬라브 공법에 의한 

바닥 배수관 장치를 갖는 세면욕조실 

단면도

[도 5] 다운 슬라브 공법에 의한 

세면욕조실의 기초 콘크리트 

바닥 상부에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

설치한 단면도 

크 트 바닥에 고  수  배출할 수  하는 

바닥 배수  가 형  조실  한 실시

 나타낸 것 , 조실 초 크 트 바닥

(110)  형 하  해 크 트  타 하  전에, 거

집 에  철근 조물에 L  형  절

곡  L 형 접 (210)과,  L 형 접 (210)에 

연결   프 트  ( 시  않 )

에 연결하  해 단  조물 밖  돌출  바닥

하수 (220)  체결한 바닥 배수  (200)  한다. ,  L 형 접  타

는 크 트가 어 히는 것  방 하  해 시커버   착할 수  다. 

 같  바닥 배수  (200)  한 다 , 크 트  타 하여 조실  형

하게 다(문단번호 [0031]).

  다 에, 5는 본 발 에 라 다  슬라브 공법

 형  조실  바닥에  배수 배  시스

 한 단  나타낸 것 ,  배수 배  

시스  적  실시 고 는 방법에 해 

고, 조실 초 크 트 바닥(110)에 바닥 

감 (130)  채  전에  바닥 배수   L

형 접 (210) 에 다수개    천공

어 바닥 감 (130)가  않고 하수만  

 수 는 취수 (230)   하여 조실 시공  감   하수 또는 

수가 배출  수  한다. ,  취수  체결하  전에 조실 초 크

트 바닥에 방수처  실시한다(문단번호 [0032]).

  2) 선행발명 2(을 제9호증의 1, 2)

   고가 2011. 11.경(  9 증  1, 31면 참고)  2014. 6.경(  9 증  2, 34

면 참고) 각 행  ‘ 상이   SYSTEM’에  카탈 그에 재 , 포 에 잔

존 는 잔존   입 를 출시키   모래 이스  외부  연장 는 이 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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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 제9호  1

■  9호  2

[11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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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5 ] 

[28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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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9 ]

도 3

여 에는 원  태를 갖는 본체에 천공 는 다  

구  통해 내부  집 는 우 를 도  매

는 공 이 개시 어 있다. 공 이란 지 에 매

는 체에 다  구 이 있는 용 , 

 집 , 는 경우에 사용 다. 

라  에 가  상이  시스 에  명이다. 주요 도면  주요 내용  

다 과 같다. 

 3) 선행발명 3(을 제11호증)

 2004. 7. 21. 공고  등 실용신안공보 20-356955 에 게재  ‘ 공 ’에  명

 주요 내용과 도면  다 과 같다.  

  4) 선행발명 4(을 제12호증)

  2006. 4. 3. 공고  등 특허공보 10-569048 에 게재  ‘임시 구를 갖는 

통  그 통  이용  닥시공 법’에  명 , 주요 내용과 도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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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6

여 에는 원 둥 상  임시 구 삽입부  임시 

구 삽입부 상단에  폐마개 리  구  

폐마개가 개시 어 있다. 

다 과 같다.

  5) 선행발명 5(을 제10호증)

  2015. 12. 1. 작  고  이사 A  진   여 에 첨부  별지 목 에 재  

 같  시공사진과 명내용에 나타난 명이다(다만, 그 증거능 과 공지 는 공

연실시  범 에 당사자 사이  다 이 있 므 , 그 자  내용  후  다). 

[인  근거] 다  없는 사실, 이 법원에  사실, 갑 1 내지 4 증,  9 내지 

12 증(가지번 가 있는 것  이를 포함 다. 이  같다), 변  체 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

 가. 원고

  1)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  어떠   도 여 는 아니 다

는 도 지 요구 는 것  아니므 , 시공과 에  어느 도  가 생  가능

이 있다는 만  산업상 이용가능 이 부 지는 않는다. 

  2) 행 명 5는 고 회사 이사  진 인데 이를 이 사건 특허 명  진보  

부 는 증거  삼   없고, 이 사건 1 내지 6, 8 내지 10항 명  행 명 1 

내지 5  결합에 여 그 진보 이 부 지 않는다. 

   3) 그럼에도 이  달리 이 사건 1 내지 6, 8 내지 10항 명  각 그 진보 이 

부 다고 단  이 사건 심결  법 므  취소 어야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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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고

  1) 이 사건 특허 명  실  시공  경우  거 는 것이 불가능 여 실  

산업 장에  이용   없 므  그 산업상 이용가능 이 없다. 

  2) 이 사건 각 명  행 명 1에 행 명 2, 5를 결합 거나, 여 에 행 명 

3, 4를 결합함 써 각 그 진보 이 부 다. 

  3) 라  이  결  같이  이 사건 심결  당 다. 

3.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 

 가. 고는 이 사건 특허 명  장  천공연결 과 천공연장 에  

끼운 상태에  포 크리트를 타 여 양생 게 면, 천공연결 /천공연장 과 

 사이  틈새에 들어  포 크리트에 여 이  착 어 이를 천공연

결 부  분리 는 것이 불가능 므  이 사건 특허 명  장에  그 용이 불

가능 여 산업상 이용가능 이 없는 명이며, 원고가 실 는 이 사건 특허 명  

그  실시 는 것이 아니라 ‘아티 ( 포 폴리에틸 ) 소재  폐부재’  ‘덮개용 뚜

껑’  각각 별도  조 여 실시 고 있는 도 이를 뒷 침 다고 주장 다. 

 나. 살 건 , 이 사건 특허 명  실  시공 장에  실시 는 과 에  천공연결

과 천공연장  사이  크리트가 입 어 그  인해 이 착 는 이 

생  가능  있  것  보인다. 그러나 이러   도는 천공  나 크 , 

 재질 등에 라 얼마든지 달라질  있는 것인데, 청구범 에는 천공  나 

크 ,  재질 등  특별히 지 않고 있 므 , 통상  자 는  변

들  히 택 거나 조 함 써   충분히 해결 거나 지   있

 것이라고 보 는 어 다. 여 에 특허법 29조 1항에 규  ‘산업상 이용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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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제1항 발 행발  1

1

건물  각  바닥 조물 내  배수  

한 바닥 조물 내  배수 배  에 

어

4는 본 발 에  다  슬라브 

공법에 해 형  높 가 낮  

조실 초 크 트 바닥에 고  

수  배출할 수  하는 바닥 

배수  가 형  조실  

한 실시  나타낸 것 , 

조실 초 크 트 바닥(110)  형

하  해 크 트  타 하  전

2

  바닥 조물  루는 초 크

트  에   배수 가능하게 연  

가 는 배수연결배

있는 명’이  해  등   도 어 는 아니  것 지 요구

다고 보 는 어 운 , 에  본 이 도 히 해결   없는 이 사건 특허

명  본질 인 것이거나, 이 사건 특허 명  이익  히 어  결국 그 명  

이용가능  실질  부 는 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, 특허권자는 청구범

에 재  특허 명  그  실시 여야  아 런 도 부담 지 않 며, 명이

란 새 운 에 착 면  계속 개량 는 경우가 일 이므  원고가 이 사건 

특허 명  용 는 과 에   견 여 이를 개량  명  실시 고 있다

고 여 이 사건 특허 명이 실시불가능 다고 단  는 없는  등  종합 면, 

이 사건 특허 명  그 산업상 이용가능 이 부 지 않는다  것이다. 

  라  이  다른 에  고   주장  아들이지 않는다. 

4. 진보성 유무에 관한 판단  

 가. 이 사건 1항 명  진보  

  1) 선행발명 1과의 구성요소 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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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, 거 집 에  철근 조

물에 L  형  절곡  L 형 접

(210)과,  L 형 접

(210)에 연결   프 트

 ( 시  않 )에 연결하  

해 단  조물 밖  돌출  

바닥하수 (220)  체결한 바닥 배수

 (200)  한다.”(문단번호 

[0031] 참조)

3

 배수연결배  내  단 에 향 

절 게 연결 고  초 크 트  

에 적  형 는 포 크 트  내에 

함  수  배출시킬 수 게 다수  

제1배수 공들   형 는 천공 연

결

5는 본 발 에 라 다  슬라브 

공법  형  조실  바닥

에  배수 배  시스  한 

단  나타낸 것 ,  배수 

배  시스  적  실시 고 

는 방법에 해 고, 

조실 초 크 트 바닥(110)에 바

닥 감 (130)  채  전에  

바닥 배수   L 형 접

(210) 에 다수개    

천공 어 바닥 감 (130)가 

 않고 하수만   수 는 취

수 (230)   하여 조실 

시공  감   하수 또는 

수가 배출  수  한다.”(문단

번호 [0032] 참조)

4

 천공 연결  적  형 는 

 포 크 트 에 는 높  

가 고 연 게 연  결합 고  포 

크 트  내에 함  수  배출시킬 

수 게 다수  제2 배수 공들   

형 는 천공 연

5

 천공 연  및  천공 연결  내

에 끼워져  포 크 트  타 시 

 제2 배수 공들 및  제1 배수 
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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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들  아  포 크 트  

루  타   포 크 트가 빠져

나가는 것  방 할 수 게 폐 하고, 

 포 크 트  양생  후 하 가 

절단  태   제2 배수 공 및 

 제1배수 공  개방 게  천공 연

   끼워져  포 

크 트  에 적  형 는 무근 크

트  루  무근 크 트  타

시  천공 연   단  아 

타   무근 크 트가  천공 

연   해 빠져나가는 것  방

할 수 게 폐 하는 밀

주

도 7

도 3

[도 5] 

[도 4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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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2)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 

    가) 구 요소 1, 2

     구 요소 1  닥 구조  내부   장 는 행 명 1  닥  장

(200)  동일 다. 다만 구 요소 2  연결 (110)과 행 명 1  닥

(220)  동일  능  행 는 지만, 연결 (110)   크리트  에 

다는 에 ,  크리트  내부에 는 행 명 1  닥 (220)

과는 차이가 있다(이  ‘차이  1’이라 다).  

    나) 구 요소 3

     구 요소 3  천공연결   크리트  에  포 크리트  내에 

고 분 출  해 다  통공이 있는 면, 행 명 1   구 요소인 L

자  속 (210)   크리트  내부에 며 분 출   통공이 없다는 

에  그  통공 에 차이가 있다(이  ‘차이  2’라 다).

    다) 구 요소 4

     구 요소 4  천공연장  통공이 있는  태를 가지고 포 크리트 에 

상 는 높이를 가지는 면, 행 명 1   구 요소인 취 구(230)는  태

 어 있지 않고 그 상부 는 닥 마감재(130)가 채워  닥마감재  아래쪽에 

므  그에 상 는 높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에  차이가 있다(이  ‘차이  

3’이라 다).

   라) 구 요소 5  

    행 명 1에는 구 요소 5  에 는 구 요소가 없다(이  ‘차이  4’

라 다)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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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3)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

    가) 차이  1에 여

     다  사 들  종합 면, 통상  자는 행 명 2에 개시  식

과 공지  참조 여 행 명 1  닥 (220)   를  크리트

쪽에  포 크리트  변경함 써 차이  1  용이 게 극복   있다

고 이 다. 

     (1) 이 사건 특허 명과 행 명 1, 2는 모  장실이나 면실 등  사용이 

많  장소에  닥에 스며드는 를 출   구조에  명이라

는 에 , 그 분야  해결 고자 는  과 면에  공통  가진다. 

    (2)  같  장실이나 면실 등  닥  함에 있어 , 건  골조를 이

루는 크리트   고, 그 에 이나 습 가 스며들  있는 포

크리트   후, 그 에 다시 근 크리트  는 것  이 사건 특허

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  이다(원고 역시 이  인 고 있다. 이 사건 1회 

변 조  참조). 

     (3) 행 명 2  를 출    

 도면에  알  있는  같이, 이 사건 특허 명과 

마찬가지  크리트  에  포 크리트  

내에 어 있다. 

     (4) 행 명 1에는 닥 (220)이 크리트  내에 어 있는데,  

크리트  내에 이러  닥 (220)   해 는 건 골조를 

는 단계에  닥 (220)  가 고 어야 므 , 이 에  크리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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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이 지 않는 이 사건 특허 명이나 행 명 2보다 욱 심  주

 시공이 요함  알  있다. 

     (5) 이 사건 특허 명  명 에는 ‘ 연결  크리트   포

트리 에 함 써 종래 큰크리트  내부에 닥 (220)  가 함에 라 

나타나는 닥지지 강  를 지   있는 효과를 가진다’는 취지  재 어 

있 는 다( 단번  [0059]). 그런데, 포 크리트 에  이나 습 는 삼 압 

상과  작용에 해 아래쪽   이동 여 외부  출 는  고

면  를  아래쪽인 크리트 에 는 것이 포 크리트

에 는 것에 여 능면에   우 리라는  자명 므 , 결국 

 식 모  나름  장단  가지고 있는 명이라고   있다. 

     (4) 라  행 명 1  알고 있는 통상  자 는, 시공단계에  심  

주 나 보다  계획이 요  행 명 1  식  신 여, 능

 를 감 면 도 시공이  간편  행 명 2를 참조 여 (220)  

크리트 에  포 크리트   는 것  착상함에 특별  곤란  겪

지 않  것이고, (220)이 상승 는 높이만큼 취 구(240)  높이만 조 해

주면 므  이를 구 함에 있어 도 특별   곤란  겪지 않  것  보인다. 

    나) 차이  2에 여

     (1) 차이  2  여 고는,   크리트  쪽에 게 

면 행 명 1  크리트 내부에  L자  속  역시 포 크리트 에 

어야 는데 그 경우 그 주변에 가 고일 에 없 므 , 통상  자

는 행 명 2, 3  참조 여 L자  속 이 취 구  능  겸 도  여 에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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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공  는 것  용이 게 도출   있 므 , 차이  2는 쉽게 극복

  있다고 주장 다. 

     (2) 그러나, 아래  사 들  종합 면, 통상  자가 행 명 1에 행 명 

2 는 3  결합 라도 구 요소 3  통공이  천공연결  용이 게 도

출 여 이 써 차이  2를 극복 는 것  쉽지 않다고 이 타당 다.   

      (가) 행 명 1에  L자  속  평 향   (220)과 직

향  어 를 모 는 취 구(240)를 연결 여 향  는 능  행

 뿐, 그 자체가 이나 습 를 걸러내는 능  행 지는 않지만( 행 명 1에

는 L자  속 이 본골조  일부인 크리트  내에 어 있 므  그러  

능  가지는 것 자체가 불 요 다), 구 요소 3  천공연결  평 향  

는 연결 (110)과 직 향   천공연장 (13)  연결 여 향  

는 능  행 면  여 에  통공  통해 이나 습 를 걸러내는 

능도 함께 행 게 다. 

      (나) 행 명 2에는 포 크리트  내에 는 구조가 개시 어 있지

만 여 에 통공이  천공연장 (13)에 는 구 요소는 나타나 있지 않

며, 직 과 평  연결 는 부재에는 통공이 지 않  들만이 나타

나 있  뿐이다. 

      (다) 행 명 3  공  도 , , 공원, 운동장 등 실외에   

가 이루어지도  는 부재 (  11 증 2면, ‘고안이 속 는   그 분야  

종래 ’ 부분 참조), 건  닥 안에 는 장 에  행 명 1과

는 그 분야나 는 가 다를 뿐만 아니라, 평 향  는 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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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 향  는 부재를 연결함 써 그 향  는 능  행 지도 

못 므 , 행 명 3  행 명 1에 결합  동 가 없고,  이들  결합 다고 

라도 이 사건 특허 명  구 요소인 다  통공이  천공연결 이 도출

는 어 다. 

     (3) 이에 여 고는,  사진에 나타난 행

명 2  모래 이스  닥  사이에 는 부재3)가 

천공연결 과 동일  능  행 는 부재이거나, 이를 결

합함 써 구 요소 3  도출   있다고 주장 다. 

      살 건 ,  부재에는 다  통공이 어 있다는 에  구 요소 3과 공

통 이 있 는 다. 그러나  부재는 모래 이스에 모아진 이나 습 가 닥

 동함에 있어  이나 습 는 통공  통해 통과 도  고 모래는 걸러지게 

는 능  행 는 지만, 평 향  는 과 직 향  

는 부재를 연결함 써 그 향  는 능  행 지는 못 므   부재를 

구 요소 3  천공연결 과 동일  능  행 는 부재라고  는 없다.   

부재는 모래 이스를 사용 여 이나 습 를 모 는 것   여 만 효용  

  있는데, 행 명 1  모래 이스를 그 구 요소  채택 지 않고 있 므 , 

 부재를 행 명 1에 결합  동 도 없다. 라  고   주장  어느 모  보

나 이  없다. 

    다) 차이  3에 여

     차이  3과 여 고는, 행 명 1에 는 ‘취 구’  태  높이를 구체

3) 고는  부재를 ‘천공연결 ’이라고 부르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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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않았 며, 이 사건 특허 명에  천공연장 이 포 크리트 에 

는 높이를 가지는 것  행 명 1  ‘취 구’  이만  단 히 게 연장  것에 

불과 여  미가 없고, 행 명 2에는 다  통공이 어 있는 ‘모래

이스’가 포 크리트 에 는 높이를 갖도  어 있 므 , 차이  3  행

명 1이나 여 에 행 명 2를 결합함 써 용이 게 극복   있다고 주장 다. 

     살 건 , 다  사 들  종합 면, 통상  자는 행 명 1이나 여 에 

행 명 2를 결합 라도 차이  3  용이 게 극복   있다고 보 는 어 우므  

고   주장  이  없다.

     (1) 이 사건 1항 명에  천공연장   어 그 원통면에 다

 천공이 어  능  행함과 동시에,  태  고 포 크리

트  높이에 는 이를 가짐 써 포 크리트 타  시에 구 요소 5  

과 함께 포 크리트가 그 내부에 입 는 것  막는 능  행 다. 

     (2) 그런데 행 명 1  취 구는  능  다는 에 는 천공연장  

능과 일부 공통   있지만, 포 크리트가  내부  입 는 것  막는 

능  행 다고 보 는 어 다.

     (3) 만약 이 사건 특허 명  천공연장  이가 포 크리트  높이에 미

지 못 는 경우에는 포 크리트를 타  후에 구 요소 5   빼내는 것

이 불가능 게 므 ,   사용  해 는 천공연장 이 포 크리  

높이 이상  이를 갖도  어야 다. 라  여 에 아 런  미가 없

다고  는 없다. 

     (4) 행 명 1에는 취 구에 여 ‘ 닥 마감재(130)  채우  에 상  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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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 5] 

 장  L자  속 (210) 상면에 다 개  작  구 이 천공 어 닥 마감재

(130)가 입 지 않고 만이 입   있는 취 구(230)를  여 ...(후략)’

라고 재 어 있는 (갑 4 증, 단번  

[0032]),  재 부  통공이  는 취

구  상면이지 그 면(원통면)이 아님  알  있

고,  도면 역시 이에 부합 다. 이  같이 행

명 1  취 구(230)에  통공이 그 상면에 

는 이 는, 가 에 해 아래쪽에 러 취 구(230)를 통해 출   있도  

 해 취 구(230)를 닥 마감재  아래쪽에 함    것이다. 라

 이러   미를 가지는 행 명 1에  취 구  이를 닥 마감재  높

이만큼 늘릴 아 런 동 가 없고, 그 내부에 이 사건 1항 명  에 는 

구 요소가   있다는 에  아 런 재나 암시를 찾아 볼  없는 이상, 

 그 이를 닥 마감재  높이만큼 늘린다고 라도 이 사건 특허 명  천

공연장 과 동등  능  행  는 없다.   

     (5) 나아가 행 명 1  취 구는 그 쪽  모이는  는 능만 

행  뿐이므  이를 행 명 2  모래 이스  결합  아 런 동 가 없고,  이

들  결합 라도 모래 이스  아래쪽에 취 구가  결과만이 도출  뿐, 

이 그 내부  어 거   있는 특  가진 이 사건 1항 명  천공연장

이 도출 지는 않는다. 

    라) 차이  4에 여

     차이  4  여 고는, 이 사건 1항 명  (140)  행 명 1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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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6

‘L자  속  타 는 크리트가 입 어 막히는 것  지   임시커

버’, 행 명 4  ‘원 둥 상  임시 구 삽입부(112)  임시 구 삽입부 상단

에 삽입부  외경보다 크게  폐마개 리(111)  구  폐마개(110)’, 행

명 5 부  용이 게 택   있는 구 요소이며, 건축 구조  크리트 타 시 

 막힘  지  해 임시마개나  사용 는  주지 용 이므

, 행 명 1이나  행 명들  행 명 1에 결합함 써 용이 게 도출   

있다고 주장 다. 

     살 건 , 다  사  종합 면, 차이  4 역시 통상  자가 행 명 1 

는 여 에 행 명 4 는 5를 결합함 써 용이 게 도출해 내 는 어 다고 

이 다. 

     (1) 이 사건 특허 명에  (140)  포 크리트 타 시 천공연장  통

해 포 크리트가 입 는 것  막는 능  행 고, 그후 포 크리트가 굳  

다 에는 그 일부가 천공연장  상부를 막는 마개를 함 써 천공연장  쪽

 타 는 근 크리트가 천공연장  내  입 는 것  차단 는 능  행

다. 

     (2) 그런데 행 명 1  임시커버는  크리트 타 시  내부  크리

트가 입 는 것  막  해 임시  사용 는 것이고, 취  덮거나 막는 용도  

사용 는 것도 아니어   과는 능에 있어 

상당  차이가 있다. 

     (3) 편 행 명 4  임시 구 폐마개

(110)  폐마개 리(111)는 도 6에 도시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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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략)

그 고 당 에 는 들 현   에 특허 제981324호에  ‘ 배수배  시스  

같이 공사  닥  를 출시키  여 만든 ‘임시 구’를 구  막  

 것 ,  부재가 써 임시 구는  이상  역  지 

못 게 는 에 , 이 사건 1항 명  과 그 능면에  차이가 있다. 

     (4) 고는 행 명 5 부  이 사건 출원 당시 에 재  이 모  공지 

는 공연실시 었다고 주장 나,4) 다  사 들  종합 면, 행 명 5  공지 

는 공연실시  범 는  도면에 나타난 ‘  크

리트 닥에 L자  속 (3)과 이에 연결 는 닥

 체결   닥  장 를 고, L자

 속  상면에  역  는 이 (7)를 삽

입 고 청 이  막  후 포 크리트를 타  후 

양생시  포 크리트   다   이 (7)

를 L자  속 (3) 부  분리 여 취 공(12)  

고, L자  속 (3) 상면   취 공(12)  일부분에 스펀지(16)를 채워  후 

몰탈(14)작업  타일 부착  여  스펀지가 몰탈  입  지 게 여 시공

는 ’에 다고 이 타당 다. 

       ① 행 명 5  진  주요 내용과 그에 첨부  도면  다  재  상

과 같고, 첨부  사진  별지 재 상과 같다. 

4) 원고는 행 명 5에는 고  직원  일  진  내용이 담겨 있  뿐만 아니라 그에 첨부  도면

이나 사진 역시 신 이 없 므  이를 증거  삼   없다는 취지  주장 나, 그 주장에 르

라도 행 명 5  증거가 나 증명  척함에 그  뿐, 행 명 5  증거능  자체가 부 다

고  는 없 므  원고   주장  아들이지 않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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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 한 조실’  시공함에 어 첨  2  료  같 , 초 크 트 바닥에 

‘L 형 접 ’(3)과 에 연결 는 ‘바닥하수 ’  체결한 ‘ 초 바닥 배수  ’  

하고, ‘L 형 접 ’ 에 ‘밀 ’역할  하는 ‘ 프’(7)  하고 시 개(9)  

 후 경량 포 크 트  타 한 후 양생시  경량 포 크 트  형 한 다  트

(7)  ‘L 형 접 ’(3)  하여 취수공(12)  형 하고, ‘L 형 접 ’(3) 

  취수공(12)에 다공  형  ‘스 ’(16)  채워넣  후 탈(14) 업 및 타  착

 하여 무 함 ,  ‘스 ’(15)가 수 등  과시키  물  등  걸러내는 

‘취수 ’ 역할  하  시공한 바 습니다(첨 료 2  배수 배  시스  포 크

트  배수 책 시공순 ). 체적 , 당 에 는  ‘밀 ’ 등  하는 취수  공

법  2014년 8월 30  건  ‘ 동  건 현 ’(  1), 2014년 10월 7  현

업개발  ‘수원  5, 6차 아 크 건 현 ’(  3, 4) 등에 시공하여 그 공법  

공개한 바 습니다(첨 료 3-1 내  4 당   배수 배  시스  포 크 트  

배수 책 시공 료 및 ).

 또한 당 에 는  특허 술  활 한 ‘ 배 시스 ’ 공법 , 2011년경  

시공   등에 라 ‘ 래 스’  ‘천공연결 ’ 및 ‘바닥하수 ’   초 바

닥 배수   초 크 트 바닥(슬라브) 에 한 다  래 스에 래  채워 

 초 크 트 바닥 에 적  형 는 포 크 트  내에 함  수  또는 

수  누수  조적벽  하여 연결  바닥하수  해  배출하  

시공한 바 (첨  4 당  ‘ 배 시스 ’ 시공 과 각  및 결합 

태  참조), 러한 ‘ 배 시스 ’  당 에  2011년 11월과 2014년 6월경 

발행한 ‘ 배  SYSTEM' 탈 그에  실  실  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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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②  10 증에 첨부   도면  3), 4)  6)항  도면에는 임시마개(9, 11, 

13)가 도시 어 있  알  있고, 7)항  공  명부분에는 ‘다공이  스펀지

가 는 통과시키고 이 질 등  걸러내는 취 구 역  함’이라고 재 어 있다. 

     그런데 고 회사  직원인 증인 A는 이 법 에  “3), 4)항과 같이 임시마개(9, 

11)를 씌우는 것  잘못 도시  것  실  공사 장에 는 청 이  이  

막았  뿐이고, 6)항  ‘취 공(12) 상단에 마개(13)를 덮고 몰타르(14)  타일(15)  부

착 여 욕실 닥  마감’ 는 단계는 실  공사에  이루어지지 않았 며, 7)항  ‘취

공(12)에 스펀지(16)  채워  후에 몰탈(14) 작업  타일  부착’ 는 단계가 실

 공사에  이루어  뿐이다.  스펀지는 취 공 체를 차지 는 것이 아니라 취

공  부분 일부만  차지 며,  스펀지는 크리트가 입 는 것  막는 능

 행  뿐  는 능  거  행 지는 않는다.”라는 취지  증언 다. 

      ③ 나아가 고는  15 내지 17 증이, 우건  ‘목동 푸르지  건

장’, 산업개  ‘ 원 권  5, 6차 아이 크 건 ’  ‘  아이 크 건

장’에 행 명 5   자재를 납품  시공  뒷 침 다고 주장 나,  

증거들에 면 고가  각 회사에 D.U 고 슬리 , 스폰지 등  공  사실이 인

 뿐, 행 명 5에 나타난  공간   이 나 아티  공 했다는 

사실 지 인 에는 부족 며, 증인 A도 고가  각 공사 장에 이  아티

 공 지는 않았다고 증언   있다. 

      ④ 행 명 5  별지 목  각 사진에는, 과 여 공  간  

상만이 나타나 있  뿐이어 ,  증거만 는 우건  ‘목동 푸르지  건 장’, 

산업개  ‘ 원 권  5, 6차 아이 크 건 장’  ‘  아이 크 건 장’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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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면에 나타난  같  공 이 실  이루어 다고 인 에 부족 다. 

      ⑤  13 증[소외 청암 앤 (주)가 2013. 6. 27. 고에게 보낸 스사본이

다]에는 행 명 5   도면과 사  도면이 나타나 있 나, 여 에 있는 ‘몰탈 막

 cap 개 과 여 장에  생 상 는  사 에 지 고 지 재산

권 보차원에  공동특허출원  요청드립니다‘라는 재  내용   스  송자

가 고  거래 계에 있었  회사인 에 추어 볼 ,  증거에 나타난  사

항이 불특  다 인이 인식   있는 상태  공지 었거나, 공연히 실시 었다고 볼 

는 없다. 

     (5)  같이 공지 는 공연실시  범  행 명 5에 면 포 크리트

에 이 (7)를 이용 여 상  취 공  만든 후에  이 를 거 고 그후 

그 상부  일부를 스펀지  막아 크리트가 취 공에 입 는 것  지 다는 

만이 개시 었  알  있  뿐이다. 라   공지  에는 이 사건 1항 

명  ‘천공연장  내에 써 포 크리트  입  막고 차후에 그 일부가 

천공연장  상부를 막는 ’에 는 구 요소가 없  알  있다(  스펀

지는 지 크리트가 취 공에 입 는 것  막는 능만 행 는 부재라는 에 

추어 볼 , 스펀지를  같  능  행 는 에 는 구 요소  볼 

도 없다).   공지  에 는 취 공   후에 이를 해  이

가 거 는 것   므  이를 행 명 1과 결합 라도 이 사건 1항 

명  포 크리트  내에 그  매  채  지 어 그 안에 이 는 

천공연장   이 그 부  용이 게 도출 다고 보 도 어 다. 

   4) 검토결과의 정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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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제8항 발

제1항  바닥 조물 내  배수 배   시

공하는 바닥 조물 내  배수 배  (100) 

시공 방법에 어 ,  초 크 트 (2) 

에   천공 연 (130)  연  결합  

태   제1 배수 공(121) 및  제2 

배수 공(131)  폐 게  밀 (140)  

끼워   천공 연결 (120)   배수 연

결 배  해  배수 가능하게 연결하

 하는 배수 배  가 하는 단계

 건 제1항 발   1 ~ 5

 초 크 트 에 포 크 트  타  건 제1항 발   3

    이상과 같  사  종합 면, 통상  자 는  차이 들  극복함 써 

이 사건 1항 명  용이 게 도출해 낼  없 므 , 결국 이 사건 1항 명  

행 명들 부  그 진보 이 부 지 아니 다. 

 나. 이 사건 8항 명  진보  

  이 사건 8항  이 사건 1항  인용 면 , 건에  명  재 고 있는 

이 사건 1항과는 명  카 고리를 달리 여 시공 법  재 고 있는 청구항이

다. 

  그런데 이 사건 8항 명  그 구 요소  아래 에 나타난  같이 이 사건 

1항 명  구 요소 1 내지 5를 모  포함 면 , 아울러 이 사건 1항 명  보

다 구체  고 있는 이 사건 2항 명  구 요소 지 포함 고 있  알 

 있다. 라  구 요소 1 내지 5를 포함 고 있는 이 사건 1항 명  그 종속

항 명인 이 사건 2항 명  진보 이 행 명들에 해 부 지 않는 이상, 그

 마찬가지  이 사건 8항 명 역시 그 진보 이 부 지 않는다고  것이다. 



- 34 -

하여  천공 연 (130)에 는 높  

 포 크 트 (3)  형 하는 단계

 포 크 트 (3)  양생  후  

천공 연 (130)   단  해  밀

(140)  출하여  제1 배수 공(121) 

및  제2 배수 공(131)  개방  태  

 천공 연결 5)(130)   단 에 끼워

  밀 (140)  하  절단하는 단계

 건 제1항 발   4

 하 가 절단  밀 (140)   천공 

연 (130)   단 에 끼워  천공 연

결 (120)   단  폐 한 태   

포 크 트 (3) 에 무근 크 트  타

하여 무근 크 트 (4) 형  단계;  포함하

는 바닥 조물 내  배수 배  시공 방법

 건 제2항 발  

 다. 이 사건 2항 내지 7항, 9항, 10항 명  진보    

  이 사건 2항 내지 7항, 9항, 10항  각각 이 사건 1항, 8항  종속항

 여 에 재  각 명   인용항 명들  보다 여 구체  명이

므 , 이 사건 1항, 8항 명  진보 이 부 지 않는 이상, 이 사건 2항 내지 

7항, 9항, 10항 명  각 진보  역시 부 지 아니 다.

5. 결론

 그 다면, 이 사건 1항 내지 6항, 8항 내지 10항 명  그 산업상 이용가능

이 부 지 않고, 통상  자가 행 명들 부  용이 게 도출 도 어 워 

각 그 진보 이 부 지도 않 므 , 이  달리 단  이 사건 심결  법 다고 

 것이다. 

5) ‘천공 연장 ’  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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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라 , 이 사건 심결   각 청구범  부분에  취소를 구 는 원고  이 사

건 청구는 이  있 므  이를 인용  여 주 과 같이 결 다. 

재 장      사

            사 진

            사 병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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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

<첨  3-1 건  동  현 , 2014. 8. 30. 촬 >

슬라브에 배수형 고정슬 브가 묻혀 고 그 에 35mm 프가 어 는 태  

, 프 단  청 프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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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첨  3-2 현 업개발  수원  6, 7차 아 크 현 , 2014. 10. 7. 촬 >

슬라브에 배수형 고정슬 브가 묻혀 고 그 에 35mm 프가 어 는 태  

. 프 단  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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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첨  3-3 현 업개발  아 크 현 , 2014. 12. 2. 촬 >

배수형 고정슬 브에  36mm 프  아티  감싼 후 포큰크 트  타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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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첨  3-4 현 업개발  아 크 현 , 2014. 12. 2. 촬 >

첨  3-3에  포 크 트가 양생  후 35mm 프  빼낸 태  


